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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목 적)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등을 수록한 

업무개선 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예산절감 조직문화 및 효율적 

재정운용 풍토 확산

 ○ (구 성) 道 및 시·군, 공공기관의 우수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사례, 예산

성과금 사례,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사례로 구성
              

□ 추진근거

 ○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도지사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야 함

 ○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사례 등을 모아 매년 1회 사례집 발간

□ 제도소개

 ○ (예산성과금) 자체 노력으로 예산 집행방법, 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이상의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를 

지급하여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 (예산낭비신고) 주민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수입증대·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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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산관리과

담당자 : 손종훈 (031-8008-4205)

≪ 성과요약 ≫

○ 안산시 선감동 소재 국유지 위에 도유건물 존재를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道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道 : 취득시효 주장)을 통해 
국유지 매입비 등 약 3억원 이상을 절감함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안산시 선감동 654-87(대, 719㎡)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위에 도유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국유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道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6.6백만원) 처분함

   - 현행 국․공유재산법상 캠코의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道는 캠코에 

변상금을 납부 후 매년 지속적인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발생

   

관련지번
공부
면적

점유
면적

변 상 금
부과기간 금 액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87번지
(당시 국유재산)

719㎡ 611㎡ ’19.1.31~’21.6.22 5,977,790원

변상금 부과원인  국유지내 도유건물 존재(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 상이)

건물(도유재산)
 1964.12.21 ‘경기도사회사업협회1)’가 道에 무상증여
  - 최초 등록당시 건축물 지번 : 선감동 654-10번지(도유지)

토지(국유재산)
 2012.6.28 국가(기획재정부)가 무주부동산 취득
  - 선감동 654-10 재측량 후, 654-87로 분할

 ○ 해당 도유건물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선감학원 옛 건물로 1964년 경기도가 

취득하여 관리하던 토지였음에도,

 ○ 막무가내식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캠코의 행태는 

역대 최악의 재정여건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급히 제도개선 필요

1) 1941년 선감도 전체를 매수하여 ‘선감학원’이라는 부랑아 시설 설립, 1942.5.29.개원(195명 수용)하여 

1982년까지 경기도에 의해 운영

소송 통한 도유재산 무상취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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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의 막무가내식 변상금 부과 관련기사 ≫

‣ 유명무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900억원 넘게 미납됐다(한국경제, 2023.10.9.)

‣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변상금' 4억원 부과 소송 승소(노컷뉴스, 2023.8.18.)

‣ "공공 하수처리장 사용료 내라"… 서울시 변상금 16억 날벼락(파이낸셜, 2022.9.5.)

‣ 제주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판결…멋쩍은 캠코(제주의 소리, 2022.7.27.)   

□ 추진내용

  

≪ 추 진 경 위 ≫
∙ 2021.3.25.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캠코→道)

∙ 2021.4.02. :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대응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道→市*)

              *도유건물 위임관리관 : 안산시

∙ 2021.4.02. : 도유재산 선감동 654-87(구 654-10) 관련 자료 제출(市→道)

 - 당시 道는 해당 도유건물뿐만이 아니라 해당토지에 대해서까지 제3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였다는 자료 입수

∙ 2021.4월~6월 : 경기도 기록원 등 문서확인 통한 경기도 舊문서 입수

 - ’91~’93년 舊문서로 道는 해당토지(선감동 654-87)를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있던 자료 입수

∙ 2022.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道 전부승소)

∙ 2022.7.13. :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변상금처분 취소(캠코→道)

 ○ 道 자산관리과는 2018년 10월 공유재산의 전문성 향상과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캠코의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증을 통해 소 제기를 결정함

 ○ 자료확보를 위해 경기도기록관 및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道에 남아

있지 않는 자료는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찾아 당시 道의 재산관리 

공문 및 道가 사회사업협회로부터 해당 도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기록한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자료를 다수 확보함

 ○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기속행위로 만약 道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패소는 관련법과 유사

판례 및 사례 등을 비춰 명확한 사실이었음

 ○ 이에, 道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캠코의 변상금 처분의 원인인 국유지 

위에 있는 도유건물은 1964년 道가 ‘경기도사회사업협회’로부터 취득당시, 

안산시 선감동 654-10(도유지)로 등록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도유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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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국가는 해당 선감동 654-10을 재측량 후, 도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654-87로 분할 후 무주부동산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임

 ○ 위와 같이 道가 해당 토지를 무주부동산(국가소유)인줄 인지하지 못한 채 

도유지로 인지하고 선의의 의사로 소유·관리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법이 아닌 민법상 취득시효 검토를 통해 토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게 된 것임

 ○ 민사소송 승소 후 道가 토지소유권을 토지소유권을 1985.3.7.으로 소급 

회복함에 따라 캠코의 변상금 처분은 당연위법하게 됨

    * 국유지(’12년 등기)가 도유지(’85년 등기)로 변경

≪ 「민법」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유재산법」 ≫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개선(추진)효과 
 ○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또다른 변상금 처분 시 대응 가능

   - 캠코는 경위파악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상이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상금 처분중으로,

   - 道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민법」상 취득시효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변상금 처분에 따른 납부비용 및 연 대부료 등 절감가능

 ○ 재정개선 효과 : 약 3억원 이상

   - 기준가격 111,517천원(공시지가)의 토지를 무상 취득

   - 道가 받은 변상금처분을 자진취소하게 하여 지출절감(5,978천원)

   - 변상금 처분을 수용하였을 경우 취득시효 권리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되었을 지속적인 대부료(연2,369천원) 및 토지매입비(111,517

천원 이상*) 지출 절감 * 토지매입은 감정평가 비용으로함(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5백만원(기여자 박현범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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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변상금 처분 통지서(한국자산관리공사→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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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민법」상 자주점유 주장 증거(구 공유재산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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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민법」상 자주점유 주장 증거(91년 구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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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4 소 제기 계획 보고(민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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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5 소송 승소 판결문(토지소유권 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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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자진취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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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산관리과

담당자 : 김예진 (031-8008-4204)

≪ 성과요약 ≫

○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 매각 시, 시행자 제시액대로 수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해당 감정평가서 면밀 검토 후, 저평가된 보상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22년 약 7.2억원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증대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매각 시 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한 보상액대로 매각해 왔음

 ○ 업무를 인수받은 후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유지 감정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보상평가액이 각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보상선례 대비 저평가

되었음을 발견

   - 당시 매각 대상 도유지는 무려 186필지였음. 공직 입문 2개월 차에 태산을 

맞닥뜨린 수준. 곧바로 신규자의 유일한 동앗줄인 문서등록대장을 검색했으나, 

최근 1년 내에는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었음

□ 개선(추진)내용

   

≪ 추 진 경 위 ≫

∙ 2021.08.31. :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접수(총 186필지)
∙ 2021.9.~12. : 감정평가서 등 제출 서류 검토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 검토보고(총 46필지)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 의견회신
∙ 2022.06.09. : 중토위 수용재결
∙ 2022.07.05. :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
∙ 2022.07.05. : 이의신청서 제출
∙ 2022.10.27. : 중토위 이의재결
∙ 2022.12.13.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 수령 검토보고
∙ 2022.12.28. : 보상금 수령 완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방문 수령)

공유재산 매각금액 개선(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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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의 전체 보상금액은 230억 이상으로, 단일 
건만으로 당시(2021년) 공유재산매각수입 전체 세입예산액(15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매각이었음

 ○ 막대한 보상 액수는 물론이고 아직 시보도 해제되지 않은 신규자라는 
스스로의 위치에 부담을 느꼈으나, 제시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보상액 
규모와 담당 주무관의 연차를 막론하고 협의를 수용하지 않음이 마땅하다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함

 ○ 우선 내부 체크리스트인 「감정평가 보상액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1차 
검토를 거친 뒤, 

    

≪ 감정평가 보상액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

 ① 적용 공시지가 시점 확인 ②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③ 개별공시지가 대비 120% 이상 산정 ④ 인근 유사토지 실거래가 비교

  ※ 평가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기준 미충족 시 협의 불수용

 ○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측에 연락해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감정평가 당시 고려요인·특이점 등에 
대해 심층 질의하였으며, 다수의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자문을 구함

 ○ 개별보상금액 산출 근거 및 전문가 자문의견 종합 검토 결과, 일부 도유지
(46필지)의 보상금액이 저평가되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협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후 내부 보고함

 ○ 검토과정이 길어지자 사업시행자(LH) 측에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곤란한 사정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에 적정한 보상액이 산정되었다고 
판단한 140필지는 우선 계약 추진함

   - 총 5차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3~5차시에 손실보상 
협의 일부 미수용 의견(46필지)을 회신하여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재결 절차 진행

 ○ 위의 협의 미수용에 따른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보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토지보상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함

   - 수용재결 보상금의 경우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약 3억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보상선례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어 중토위 
이의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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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이 총 2차례의 이의제기로 최초 보상제시액 대비 약 7억2천만원

(이자포함) 증액된 98.8억원의 세입을 증액 확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었음

    

▣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 대상재산 :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46필지(22,937㎡)

(단위 : 백만원)

최초
협의금액

①

(1차)수용재결 
보상금액

②

(2차)이의재결
보상금액*

③
증가액

(④=③-①) 증감률

9,155 9,508 9,877 722 7.9% 증

* 이자액(9,689,745원) 포함

□ 개선(추진)효과 
 ○ 대규모 공익사업 내 도유지 손실보상 매각 시 세입 증진

   -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내 도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처분이 의무화되어 매각이 불가피함

   - 이를 단순·반복적으로 매각하기보다는 보상평가의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의신청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함으로써 도유지를 적정가격

으로 처분, 세입 증진에 적극 기여함

 ○ 재정개선 금액 : 총 722백만원 세입 증대

   - 총 2차례에 걸친 이의제기로 토지 감정평가액을 현실화하여 기존 대비 

공유재산 가치 7.2억원 상향, 최종 98.8억원 세입 확보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김예진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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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편입도유지 손실소상 검토보고(협의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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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협의 미수용 의견 회신문(道→LH)참 고 2 협의 미수용 의견 회신문(道→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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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참 고 3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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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4 이의신청서 제출(道→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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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5 최종 보상금 수령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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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김명희 (031-8008-2355)

≪ 성과요약 ≫

○ 과세인프라 및 유관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면 부동산의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심층·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고도의 사후관리 조사를 통한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 적발하여   취득세 등 도세 211억원 세입증대 [전년
(98억)대비 215%, 최근 5년 평균(93.4억)대비 226%(’17년 105억, ’18년 
107억, ’19년 57억, ’20년 100억, ’21년 98억)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추가세원 확보 절실 

 ○ 계속되는 지능적·악의적인 탈루행위로 세원일실 및 과세불공정 초래

  - 지방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감면 혜택만 받고 고의적으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세금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 필요↑

 ○ 방대한 세무민원 대비 인력 부족 등으로 시․군의 개별적 사후관리 조사 

한계 및 역량 차이 발생

  - 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 방식이 현장·항공사진 확인 등 고전적인 조사방식에 

그쳐 세원누락 발생 가능성↑

□ 개선(추진)내용
 ○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17.1.1~ '21.12.31) 감면된 취득세 

46,862건 사후관리 대상 선정 및 조사 실시

  - 과세기준이 다른 지방세목들(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다수의 

매칭 작업을 통해 감면 배제 가능성이 높은 조사대상 선정 

 ○ 선정된 조사대상을 관계부처의 행정 데이터와 결합하여 감면 부동산의 

취득부터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전체과정을 심층 분석하는 고도의 사후관리 

조사방식 도입

공정과세 위해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누락세원 발국 역대 최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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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현장 확인에 그치는 사후관리 조사방식에서 더 나아가 국세청 과세

정보,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사회보험 부과내역 등을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감면 적정성을 

종합·다각적으로 검토

  - 관계부서의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세목간 교차검증, 과세자료 1:1 매칭 

검토 등을 통한 취득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 적발

 ○ 주요 사례

  - (사례①) 제조업 최초창업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사례

구분 조사방법 조사결과

기존방식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확인 특이사항 없음, 감면 유지

촘촘한 

과세그물망

조사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하여 

집중조사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달리 상품매출 

100%로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발각

(도매업은 감면업종에 해당 X)

(개선결과) 취득세 6억 원 추징

 ※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있는 다수의 감면 조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 (사례②) 자경농민 영농목적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사례

구분 조사방법 조사결과

기존방식 농지원부 및 현지출장 확인 특이사항 없음, 감면 유지

촘촘한

과세그물망

조사

농업 공익직불금 등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활용하여 집중조사

제3자의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발견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경작 사실 확인

(개선결과) 취득세 5,000만원 추징

□ 개선(추진)효과 
 ○ 재정개선효과

  - 고전적인 조사방식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 적발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한 중점 조사로 미신고된 취득세 색출로 

자칫 세수 일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누락 세원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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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개선금액 : 211억원의 세입증대

                  [전년(98억원)대비 215%, 최근 5년 평균 대비 226%]

  - 취득세 등 142억원 징수 완료(2023.1.31. 기준)

  - 미납 또는 체납 상태의 69억원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예정
     (단위 : 원)

시·군 총 부과 도세 징수완료 세액 미납 세액 

계 21,174,147,496 14,202,083,320 6,972,064,176

김포시 1,835,534,211 1,604,459,560 231,074,651

화성시 5,584,605,690 4,014,400,610 1,570,205,080

남양주시 2,523,585,392 2,497,143,800 26,441,592

양주시 2,027,062,188 1,420,107,260 606,954,928

안산시 2,136,641,590 1,931,631,700 205,009,890

연천군 417,689,914 283,554,870 134,135,044

의왕시 543,857,725 518,525,350 25,332,375

부천시 1,274,636,127 801,840,930 472,795,197

포천시 1,850,795,280 861,124,420 989,670,860

구리시 467,403,370 149,391,720 318,011,650

광주시 2,512,336,009 119,903,100 2,392,432,909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김명희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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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우수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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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최수헌 (031-8008-3547)

성과요약 ≫

○ (국내 최초)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로 494명 11,185건의 
등기 재산을 적발하고, 수색 및 압류․추심을 통하여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징수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수색 및 동산 압류는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중의 하나로서, 전국의 모든 징수부서(국세청 포함)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 명품류 등 발견된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있음

  - (문제점) 하지만, 그간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동산 압류는 거주지에 국한되어 

진행,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있는 은닉성 동산은 현실적으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였음

    

∙ 제3의 장소에 고가 동산 은닉 정황이 있더라도 찾을 방법 無

∙ ‘수색 및 동산 압류 = 거주지’ : 그간 징수공무원들의 통상적 관례

 ※ 국세청 포함 전국 모든 체납징수 기관의 공통된 문제점

   

□ 개선(추진)내용 〈’22. 4월 ~ ’22. 12월〉

 ○ 수입증대 개선방안 및 효과 [국내최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정밀조사]

  - (착안)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

재, 악기 및 매출채권 등 모든 동산(채권)은 부동산처럼 등기 개설 가능

  - 체납자가 개설한 고가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및 추적을 

통해 확인된 물품 보관장소 수색, 압류(점유) 등 강력한 체납처분

  - (개선 방안)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은 조세 관련 과세자료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체납징수를 위한 전수조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진

국내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징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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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요약 ≫

1. 법원행정처 사전 업무협의 : 근거 법령 확인 및 추진 범위 협의

2. 행정안전부 사전심사 : 법령에 따라, 道 상위기관에 사업 적법성 사전심사 필수

3. 법원행정처 등기전산국 활용 : 사전심사 결과 ‘적법’ 득 후, 등기자료 요청

4. 등기자료 활용, 동산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 체납처분 

   

□ 개선(추진)효과 

 ○ 수입 증대 효과 및 재정개선

   - 체납자 494명[체납액 190억] 및 동산․채권 등기자산 11,185건 적발

   - 수색․압류 등 체납처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체납액 징수

    ※ 국세·지방세 통틀어 국내 최초 신 징수기법

   

≪ 담보별 적발(징수) ≫

구 분
적발 내역 징수

적발자산(건) 체납자(명) 체납액(백만원) 체납자(명) 징수액(백만원)

합 계 11,185 494 18,950 178 1,331

동 산 10,811 461 17,960 162 1,278

채 권 374 33 990 16 53

   

 ○ 주요 적발 사례

   - (체납자 A <자동차세 등 1천만 원>) 임대업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로 수차례 납부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납세 

회피, 이번 추적조사로 수천만 원 호가하는 카라반 적발․압류
 

   - (체납자 B <지방소득세 등 8백만 원>) 부천시에 거주하며 2020년부터 

8백만원을 체납했으나, 고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구

매하여 동산 등기한 사실 적발돼 압류 조치

   - (체납자 C <재산세 등 5천만 원>) 2017년부터 재산세 등 5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되어 모두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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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 효과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과정에서 이번 신 징수기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되어 현재 국세청 포함 전국 대부분 기관에서 추진 준비 중

 ○ 제도화 여부

   - 체납자의 동산 등기자료 추적조사는 기존 사례가 없었던 신 징수기법이며, 

현재 경기도의 최초 성공 사례2)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검토 중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과정에서 우수한 신 체납징수 기법으로 전국에 전파됨  

   -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자의 동산 등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행정안전부 검토 중)

   - 「지방세기본법」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 시기 등)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 범위에 ‘동산 등기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ex) 부동산등기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수시로 자료 확인 가능  

   

≪ 그간 주요 추진사항≫

① ’22. 1. 3. ~ :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를 위한 법령검토

② ’22. 2. 7. ~ : 법원행정처 협의 [법적 근거 미비로 협의 실패]

  ※ 수차례 협의 및 설득으로, 「부동산 등기법」 준용을 통한 자료 제공 협의 완료

③ ’22. 3. 7. ~ :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사전심사 의뢰 및 사업 적법성 得

④ ’22. 5. 2. ~ : 법원행정처(등기전산국) 동산 등기자료 조사

⑤ ’22. 5.25. ~ : 구체적 조사범위 등 道, 법원행정처 간 최종 업무협의

⑥ ’22. 5.27. ~ : 동산(채권) 등기자료 전수조사(추적조사) 실시

⑦ ’22. 7. 4.   : 체납자 개설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 완료

   ※ 체납자 18만명 중, 494명 11,185건의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

⑧ ’22. 8. 1. ~ :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으로 체납액 14억 징수

2)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서식 및 절차, 체납처분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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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선진사례 성과에 따른 KBS 등 100여 언론사 홍보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최수헌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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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납자(명) 적발자산(건) 체납액(백만원)

합 계 494 11,185 18,950

동 산

소 계 461 10,811 17,960

산업용 기계 410 9,790 12,215

원자재 17 61 620

의료기 3 68 62

가축 2 13 26

크레인 등 9 22 26

목재류 2 312 473

일반동산 18 545 4,538

채 권

소 계 33 374 990

공사대금 11 49 304

매매대금 12 38 491

임대차보증금 4 16 107

기타채권 6 271 88

참 고 1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유형별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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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38조(압류조서)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

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참 고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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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양회원 (031-8008-2383)

≪ 성과요약 ≫

○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임대보증금 압류를 통해 총 1,74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804명의 체납액 37억 7천만원 징수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본인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 존재

   - 체납자 정보부족으로 시효완성 정리보류 등 체납처분 한계 발생

□ 개선(추진)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 조항에 따라 

’21. 6월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무 대상이 된 점에 착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에 체납자 임대보증금 정보 요청 

 ○ 확보된 정보를 통해 체납자 납부여력을 파악하여 고액 보증금의 경우 

가택수색과 보증금 압류 병행, 주거취약 계층의 경우 정리보류(결손) 

및 복지연계 지원 

□ 개선(추진)효과 

 ○ 도시군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보증금

(11,522억원)을 선별 체납처분 진행하여 총 1,748명, 37억원 징수

 ○ 생계형 체납자 275명(체납액 6억원) 정리보류 완료 (결손)

 ○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체납자 16명 발굴 시·군 복지연계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이호성 외 5명)

부동산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5



수입증대 사례 39

□ 사례명 :         - 체납징수도‘BESPOKE’시대 -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의 의 : (전국 최초)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 기 간 : 2022.4.20. ~ 8.30. 

○ 내 용 : 실태조사 결과 호화생활자 등은 보증금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및 복지 연계

② 추진 경과

○ 2022.4.31. : 도내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파악

○ 2022.5.24. :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확인 요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2022.6.10. :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확보(24,782명, 보증금 11,522억원)

○ 2022.6.22. : 시군 보증금 정보 활용 체납처분 및 복지 연계 진행 통보

○ 2022.8.30. : 도 체납자 보증금 압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체납자의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함. 

○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임대차 신고정보도 

징수행정에 활용할 수 있음에 착안.

○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기반으로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복지 연계

④ 우수사례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 체납자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 정리보류 등

(결손) 해당 정보를 이용한 신속한 맞춤 징수 가능

○ 이에 조속한 실거주지(보증금 계약주소지) 확인으로 가택수색 실시 가능하며 

불능 시 보증금 압류로 체납처분 진행하여 체계적 체납관리 

○ 납부여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정리보류 등 효율적 관리 가능

⑤ 성과

○ 경기도내(시·군 포함)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보증금(11,522억원)을 선별 체납처분 진행하여 총 1,748명으로부터 37억원 

징수

○ 보증금 정보를 활용 275명(체납액 6억원) 정리보류 완료 (결손)

○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체납자 16명 발굴 시·군 복지연계

참 고 1 우수사례 참고 자료



2023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40

- 체납징수도 ‘BESPOKE’ 시대 -
[(전국최초)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1. 과제 선정 내용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체납자의 정보 부족으로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재산자로 정리보류 하는 등 체납처분의 

한계 발생, 체납자의 임대차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함

 ○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

17483호로 제정된 것] 제6조의2 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2021. 6. 1.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그 대상이며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므로 사실상 모든 거래는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체납자의 보증금 

정보로 납부 여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지난 정보여도 자금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에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리보류 등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체납처분 및 맞춤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하여 전국에 전파하고자 함

2. 문제원인 분석

 ○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 등록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금융권 계좌 현금 보유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 확인이 가능

하나 관련 기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 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및 질문·검사권 대한 자료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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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과태료는 국세·지방세와 다르게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예금조회 등) 조회요청을 하여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

1항 본문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제2항의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 세외

수입체납을 이유로 거래자료를 받을 수 없음

   

≪ 해 당 법 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
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

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
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
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과태료 체납자 직장 조회요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2013. 3. 11.)‘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함(「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조건부 제공 가능)

   

≪ 해 당 결 과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고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정규모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였다. 

  판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허가·인가·면허·등록·

갱신),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급여압류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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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마련 및 실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보증금 조회 근거 및 체납처분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라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그 자료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에 임대보증금 정보를 요구 

  - 이를 활용하여 납부여력(고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을 파악하여 고액 보증금 
보유 체납자는 先 가택수색, 後 보증금 압류, 소액보증금 보유 체납자에 
대해 복지연계(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리보류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처분 등 맞춤 징수 실현 

   

≪ 해 당 법 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

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
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F 과세자료제출기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해 당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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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는 다음과 같음

   

번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월 5일

○ 고액보증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보증금 압류 

  - 실거주지 직관적 확인 가능으로 선 가택수색으로 빠른 납부 유도와 후 보증금 

압류로 민원 최소화 및 가택수색 불능자에 대한 채권확보 가능

  - 확정일자 및 계약기간이 지난 부분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존재함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 고액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자금 은닉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 필요

○ 소액보증금 체납자에 대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복지연계 및 정리보류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 포함) 소액보증금 월세 거주자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 

후 조건에 맞는 체납자는 복지연계 및 결손처리 진행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미포함 거주환경 열악한 자도 결손 진행

<  주 거 지 원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기준

    ※ 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해 당 법 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11. 7. 9)」,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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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절차

1 단계 (’22.04.31. 限)
   

⇨

2 단계 (’22.05.20. 限)
   

⇨

3 단계 (’22.05.31. 限)

도, 시군 
세외수입 체납자 파악

주택 임대차 계약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도, 시·군 
세외수입 압류대상 파악 

4 단계 (’22.07.31. 限)

⇨

5 단계 (’22.08.05. 限)

⇨

6 단계 (’22.08.31. 限)

도, 시·군 세외수입 
체납처분 대상자 가택수색 및 

복지연계 진행

가택수색 불능 체납자 
보증금 압류 진행 통보

도, 시·군 
체납자 보증금 압류 및 

정리보류 진행

  - 전·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先 가택수색(고액 위주), 後 보증금 압류 진행 

    ※ 일정액 보호(보증금) : 4,3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00만원(7천만원 이하), 2,000만원(6천만원 이하) 

  - 주거 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복지 연계, 결손처리 등 직·간접 지원 추진

○ 임대보증금 압류 효력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송달과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

4. 장애극복

 ○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징수로 체납관리 한계극복

  - 금융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정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체납자의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 정리

보류 등(결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및 맞춤 징수가 가능

하게 되었음

5. 성과  

 ○ 임대차 신고정보 조회 결과, 시군 포함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임대보증금 1조1,522억원 확인, 보증금 압류 추진과정에서 

1,748명으로부터 37억원을 징수하였음

 ○ 체납자의 실태분석을 통해 804명의 체납액 54억원을 보증금 압류대상자로 확정

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동시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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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과 보증금 규모가 고액이고, 고질·악의적 체납자 1,117명(체납액 69억원)은 

가택수색 대상자로 확정하고, 보증금 압류 전에 가택수색시 충분한 안내로 

납부 유도와 더불어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모함

가택수색(이천시)

 ○ 또한 추진과정에서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16명(체납액 

63백만원)을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별하여 관련 부서 협조로 복지연계 지원 

중이며, 또한 이들과 더불어 경제취약계층 부담 감소를 위해 275명의 체납액 

약 7억원은 정리보류 대상자로 선정함

쪽방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연계(고양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활용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신속한 체납처분, 

정리보류, 복지연계로 효율적 체납관리 및 맞춤 징수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활성화하여 전국에 전파 시 지방세입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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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일보

KBS 서울경제 

참 고 2 보도자료(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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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중부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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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연재난과

담당자 : 성상현 (031-8008-8433)

≪ 성과요약 ≫

○ 시장금리 변동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기존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25백만원을 전액 재난
예방사업에 편성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용 특성상 갑작스러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소극적 예산운영을 지향함

 ○ 또한, 기금 특성상 실시간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없고, 월별 도 금고 정기

예금금리 기준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므로 빠른 판단력 필요

□ 개선(추진)내용

 ○ 기금 사업별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 정기예금에 전략적 

예치를 통한 유휴자금을 최소화함

 ○ 기금 재예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정기예금 중도해지 후 이자 수입이 

높은 중·장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함

□ 개선(추진)효과 

 ○ 기존 정기예금(2.41%) 유지보다 해지 후 3개월 정기예금(3.71%)의 이자가 

825백만원 더 발생함

 ○ 향후 금리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최고금리(5.3%)에 재난·

재해 기금(263,530백만원, 2년) 예치하여 이자 수입 약 280억원 예상됨

 ○ 기금 재예치로 발생한 추가 수입은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한파 대비 

등 전액 도민을 위한 재난안전사업에 편성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5백만원(기여자 성상현외 3명)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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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道 재난관리 재해구호 기금 재예치 계획(안)[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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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이자 : 247,524,290원

 ○ 재 예 치 : 185,136,000,000원(3개월, 3.71%)

참 고 2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해지 후 대예치[2022.11.10.]

참 고 3 정기예금 만기도래 안내(국민은행)



수입증대 사례 51

 ○ 해지이자 : 1,712,431,910원

 ○ 재 예 치 : 203,530,000,000원(2년, 5.3%)

참 고 4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2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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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부천시 징수과

담당자 : 임남석 (032-625-9318)

≪ 성과요약 ≫

○ 선순위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지방세 법령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공매로 통하여 체납세액 징수함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고액 체납자 채권 회수를 위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세 등 선순위 압류로 실익 없는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하여 정리보류(결손처분) 체납자의 채권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음

 ○ 특히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은 국세 추징(경정결정) 후 1~2개월 후에 처분

사실이 자치단체에 통보되는 관계로 현재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 대다수는 

국세도 체납이 있고 또 국세가 선순위로 압류를 하고 있음

 ○ 압류재산이 실익 없다는 이유로 공매 미추진 등 후속 조치가 없어 시효 

중단된 체납자는 장기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 국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종합소득)】순으로 부과함에 

따라 압류도 국세 압류 후 지방세 압류

□ 개선(추진)내용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및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 추진절차 및 내용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압류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받은 후 해당 물건을 공매하여 선순위 

압류인 국세보다 지방세 체납세를 우선 징수(충당)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담보를 통한 新 징수기법 발굴로 수입 증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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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처분 유예된 체납자는 기한의 이익을 얻어 조세 신용불량자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신(新)징수기법임

   - 따라서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분석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납세담보 제도를 성실하게 안내하고 끈기 있게 설득함으로써 우리 시가 

후순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를 통한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

하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해결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하였음

1. 대상 체납자 조사  2.. 체납처분 및 납세자 설득 3. 저당권설정 및 공매 

Ÿ 체납자 자료검토   
Ÿ 체납자 재산조사
 à 부동산등기부, 자동차, 
    건설기계 등 조사

Ÿ 납세자 재산등을 확인하여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진행

Ÿ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에 대한 설득과 
협의 진행

à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1년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 도모

Ÿ 해당 부동산 근저당설정 확인 및 
납세자 체납처분 유예신청

Ÿ 괄할 등기소에 근저당설정권 
  (납세담보) 접수
Ÿ 지방자치단체 공매추진 후 배당으로  

체납액 충당

 ○ 납세담보 수입 증대 사례 (3건)                          
 (단위 : 천원)

체납 납세담보 물건 체납액 충당액 비 고

계 3건 392,504 392,504

□ 개선(추진)효과 

 ○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신 징수기법

   -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2년 시도한 납세담보 징수기법은 

지방세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충당)할 수 있어 정리 보류(결손처분)된 

체납세 징수를 보장받으면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활용도와 세입 증대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임남석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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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가족의 재산 납세담보

 ○ 체납자는 사업 과정에서 국세청 국세 체납과 우리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고액 체납자임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설정하고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였으나, 우리 시는 후순위 압류로 배당금을 받지 못함

 ○ 체납자의 재산은 전무하나 배우자의 소유 부동산을 국세청에서 선압류 중임을 

확인하고 납세담보 제도를 안내, 설득하여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통하여 

우리 시 체납액에 전액 충당함으로써 가산금 증가 등으로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 납세자를 보호한 사례임

□ 사례 2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납세담보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는 경제회복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체납세를 

납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가족이 운영 중인 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설정하도록 안내함

 ○ 납세담보 설정과 체납금액에 대한 분납약정서를 작성한 후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함

□ 사례 3 :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납세담보 사례

 ○ 체납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체납한 고액 체납자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 

물건을 매각하여 일부 충당하였으나, 다른 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에 선압류 설정되어 매각을 통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세청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미루고 있어 재산세 등 매년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과 가산금이 증가하여 체납자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음

 ○ 지방세 체납으로 집행한 압류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채권의 적극적인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납세담보를 설정 후 신속한 공매처분으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우선 징수함

 

 

참 고 징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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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부천시 재산관리과
담당자 : 장동섭 (032-625-3401)

≪ 성과요약 ≫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야 할 
재산 중 현재까지 등기 및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취득함으로써 ’22년 58억원 수입증대 발생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토지형질 변경공사 시(사업기간 ’91.12.16.~ 

’92.10.23.)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을 기부조건으로 허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각종 공부상에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권리 보전 및 공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선(추진)내용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 추진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미필재산

     · 기부채납, 「국토법」에 의한 무상귀속재산 등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승계 재산

    - 등록정보 오류재산 : 건물 신축 · 증축 후 미등기 재산

    - 중복등기 재산

 ○ 추진절차 및 내용

1. 실태조사 2. 관리부서 분류 및 이관 3. 관련공부 정리 및 비치

Ÿ  공부확인 
Ÿ  현지조사
à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등재유무 등 조사

Ÿ 재산의 이용 상황 파악 후 
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 
첨부하여 인계

Ÿ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대장등록·변경, 
시효중단 조치

 - 시효중단 조치 대상 재산은 소송에 대비

Ÿ 공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누락 기부재산 소유권 취득8 누락 기부재산 소유권 취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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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재산별 처리절차

    -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경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지목변경 신청

     ·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 →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 신청

    - 중복등기 재산

     · 「부동산등기법」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 개선(추진)효과 
○ 장기간 미이전 기부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 총 57억 8,629만원(1필지 / 1,691.9㎡)

 ○ 지방재정 증대도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장동섭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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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평택시 징수과

담당자 : 나경범 (031-8024-2530

≪ 성과요약 ≫

○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4개과제)를 수립하여 추가세원 발굴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매년 업무추진 인력부족 호소 > 경기도 기획조사 시달과제(4개과제)만 

추진(소극적) > 자체 검증(취약분야) 기능 미약 및 의욕상실  

□ 개선(추진)내용
 ○ 평택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세원의 급증 및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상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적정여부검증의 필요성 대두
 ○ 경기도 합동조사시 세원누락 반복되거나 과세자료 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경기도 시달과제(4개과제)와 별도로 자체추진 과제 선정 

≪ 자체 추진과제≫

  과제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과제2)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과제3) 산업단지 용지분양 취득세  과제4) 법인 농지취득 세율적용 착오   

☞ 취약분야(4개과제) 운영계획수립 ‣ 과제별 조사추진 ‣ 과제별 결과보고

□ 개선(추진)효과 
 ○ 기획세무조사팀이 신설되지 않았지만 평택시 최초로 자체과제 선정하여 

탈루세원 2,557백만원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
    - 과제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11.8억원 

    - 과제2)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3억원

    - 과제3) 산업단지 용지분양 취득세: 8.2억원

    - 과제4) 법인 농지취득 세율적용 착오: 2.6억원

 ○ 부적정 신고 법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유도
 ○ 새로운 조사기법 발굴 및 모호한 법 해석 검토(상급기관 질의)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7백만원(기여자 나경범 외 2 명)

기획세무조사 자체과제 운영으로 취약분야 세원발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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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김포시 축수산과

담당자 : 안영준 (031-5186-4307)

≪ 성과요약 ≫

○ 2010년~2031년까지 무상사용 대상인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의 허가 조건을 
제한ž강화하여 어항시설 사용료 5억 원 이상 수입증대 발생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은 2010년 어촌계에서 3억4천만원으로 건축하여 

김포시에 기부한 건축물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건축비 만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2031년까지 무상으로 어촌계에 사용 허가된 건축물임

 ○ 젓갈건어물 시장 시설현황

  

건축물 현황
사용자

(무상사용 기간)개소
(면적)

소유자 건축비 비용부담

42개소
(792.6㎡)

김포시 3억4천만원 어촌계(100%)
어촌계

(2010.8. ~ 2031.8.)

 ○ 2017년 대명항 젓갈시장 운영실태 확인 중 전체 42개소 점포 중 33개소의 임대, 

전대, 매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김포경찰서에 사실확인 전수 조사를 의뢰

하여 최종 36개소 적발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8건의 불법행위 적발

 ○ 어촌어항법상 기부된 어항시설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 취소 및 고발 불가

 ○ 낮은 행정처분(과태료)으로 인한 불법행위 재발생에 따라 강력한 관리 

규제 방안 필요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규제 관리 강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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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내용

 ○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 규제 방안 수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허가대상 단체(어촌계) 개인(김포시민)

허가구분 신고 허가

사용료 무상사용 사용료 부과

허가면적 792.6㎡ 1개소 30㎡ 미만

처분관련 과태료 고발, 허가취소, 행정대집행, 과태료

허가조건 취약(허가정지 3조항) 강화(허가취소 7조항)

기 타 허가 취소 불가
허가 취소 가능

(취소된 경우 2년간 사용 신청 불가)

※ 신청 및 허가조건 제한 가능 여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 재량행위에 포함됨

   - 무상사용 신고를 유상사용 허가로 변경, 7개 허가취소 조항 신설, 허가

면적 제한, 허가 신청대상 어업인 → 김포시민 전체로 확대

   - 허가 취소 시 2년간 사용 신청 불가

 ○ 법령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한 건으로 2021년 어촌계에 총회를 통해 불법

사용 근절 등 사유로 어업인 자진 허가 취소 유도(전체 찬성)

 ○ 젓갈건어물 시장의 강력한 규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전체 42개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2022년 31명의 새로운 대상자 선정

 ○ 2022년 38백만원, 2023년 4천만원 사용료 부과 및 수납 완료

□ 개선(추진)효과 

 ○ 강력한 규제로 인해 현재까지 불법행위 미발생

 ○ 세외수입 증대

   - 당초 무상사용 기간인 2031년까지 총 5억 원 이상 어항사용료 수입 발생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안영준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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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계획 수립 추진 보고

 ○ 관리계획 수립

참 고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 수립



수입증대 사례 61

 ○ 젓갈건어물 시장 무상 사용 취소 및 사용 허가 승인

어촌계 무상 사용 취소 승인 어항시설 사용 허가 승인

 ○ 2022년, 2023년 사용료 부과

2022년 사용료 부과 2023년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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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수납 완료내역

2022년 수납완료

2023년 수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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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안양시 정보통신과
담당자 : 오정주 (031-8045-2083)

≪ 성과요약 ≫

○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전수조사하여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제품 
전문 재활용 업체와 선정·협상 추진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속품 등의 추가 
매각함에 따라 9,798천원 세외 수입증대 발생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지원(’20~’22년)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C를 재정비하여 사용

 ○ 적기에 불용 처리 하지 못한 노후 PC의 누적으로 창고 공간 부족

□ 개선(추진)내용
 ○ 누적된 폐전산장비(PC 668대 등) 일괄 불용 처리 추진 : 2022년 3월 ~ 12월 

   - 일반적인 고철처리업체 대신 컴퓨터 및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물색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PC 부속품(CPU, 메모리 등) 단가 추가 산정

 ○ 단순 창고로 활용하던 공간을 업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 개선(추진)효과 
 ○ 많은 양의 컴퓨터를 일괄 불용 및 재활용가능 부속품 단가 재산정 등 꼼꼼한 

업무처리로 매각단가 상승 및 세외수입 증대

 ※ 컴퓨터 1대 기준: 1,500원(단순 고철처리)　→ 24,500원(재활용 가능한 부품 별도 매각단가 산정) 

 ○ 불필요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파악·불용하여 쾌적한 업무 공간 마련

 ※ 본청 8층 자재실(전산장비 유지보수 공간 확보), 지하1층 건축물 전용 서고 마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0.98백만원(기여자 오정주 외 6명)

방치된 고장 컴퓨터 불용처리 방법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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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 전 8층:  노후장비 보관 창고 

  

 불용 후 8층:  자재실 및 유지보수 작업공간으로 활용 

 불용 전 지하 1층:  노후장비 보관 창고 

 

 불용 후 지하 1층: 건축물전용 서고 활용 

 

  

참 고 불용 후 창고 재정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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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여주시 세정과
담당자 : 장석찬 지방소득세팀장   
        (031-887-2205)

≪ 성과요약 ≫

○ 남한강물 사용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납부 조사 실시
 - 지하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송수관 시설에 대한 안분신고납부 여부 조사
○ 지하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연면적인 안분신고 대상으로 보아 49억원 징수
 - 여주시 남한강물 사용을 위해 타 자치단체 주 사업장까지 지하 송수관 

시설 매립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우리 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여주시민을 위한 재정기여도를 높이는 방안 분석

 ○ 지방자주재원의 주요항목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조사연구

 ○ 남한강물 사용 4개 법인은 여주시에서 타 자치단체 소재 주사업장까지 
급수시설인 지하에 송수관을 매설하여 운영

 ○ 4개 법인은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14백만원(연간) 납부하고 
있는 등 여주시 지방재정 기여도가 매우 낮음  

 ○ 해당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납부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대상 시설물 중 송수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표 × 세율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 말일부터 4개월 이내(주로 4월말)
   - 2개 이상 자치단체 사업장 존재 시 건축 연면적, 종업원 수 비율 안분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 남한강물 사용법인 사업장(4개법인)은 여주시에 종업원과 사업용 건축물 
미존재의 사유로 여주시 안분신고 납부 미실시

   - 법인은 송수관 시설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안분신고 대상인 건축물로 인식하지 못함

  

남한강 물 사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9억원 징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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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수관 시설 ⇒사업장 건축 연면적으로 보아 안분신고 대상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항 제2호

□ 개선(추진)내용

 ○ 송수관 설치 사용 4개 법인 관내 사업장 현지 확인 및 법률연구
   - 업무 담당자 및 세정과 5개 팀장 과세 대상 여부 연구 검토

 ○ 해당 A법인 방문 재무팀장(공인회계사) 면담
   - 법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에게 사건 검토 의뢰
   - 법무법인 의뢰 후 안분신고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 이견 제시
     ※ 송수관의 개념 및 안분신고 대상 건축물(시설물)과 관련된 해석 이의 제기     

⇒ 안분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법원판례, 행정심판, 조세심판, 지방세해설집 등 사례 조사

 ○ 서울시 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 자문업무 협의
   - 송수관은 안분신고 건축물 연면적 포함에 의견을 두지만
   - 전국 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판단 권유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작성 및 문서 발송(경기도청 경유)
   - 도청 세정과 질의회신서 수정요청에 의한 수정문서 발송[2023.3.29.]
   - 경기도청 세정과 행정안전부 문서발송[2023.3.31.]

 ○ 해당법인 업무 면담
   - 참석자(6명) : 지방소득세 팀장 외 1인, 해당법인 재무팀장 외 1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명
   - 여 주 시 :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사례 및 합리적 법률근거 제시
   - 법무법인 수석변호사 : 송수관은 안분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법인의견 : 과세관청 부과 후 소송 확대는 원치 않고 행정안전부 유

권해석 결정을 통한 납부 의견 제시
   - 이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진행 중이지만 4월 말까지 결정이 내려지

지 않아도 5월 수시분 부과 예정임을 법인에 최종 통지

 ○ 나머지 3개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납부 긍정적으로 검토

 ○ 2023.4.27.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확정 통보(송수관 안분신고 대상)

 ○ 2023.4.13.~5.2. 4개법인 49억원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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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내역

법인명 합 계
사업 귀속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개업체 4,865 171 1,789 347 472 1,126 960

A법인 3,206 1,677 166 223 689 451

B법인 1,252 64 28 118 199 393 450

C법인 381 81 84 63 50 44 59

D법인 26 26

(단위 : 백만원)

 ○ 장애극복
   - 장애요인Ⅰ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등 사례 부족
   ⦁ 법인 측에서 송수관이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유와 관련한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등 사례 없음 
   ⦁ 안분대상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쟁점 송수관의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의 판례임(2007.1.1.개정)

    ▶ 극복 노력
     · 지방세 해설집,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연구 등 적극 업무 연찬
     · 서울시 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 면담으로 외부자문 활용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진행을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임

   - 장애요인Ⅱ : 고액 소송가액 및 유명 법무법인과의 행정소송의 부담
   ⦁ 해당 법인에서 쟁점 송수관에 대한 안분신고납부 미이행 시 처분청에서 

부과하게 되면 소송 진행 예상
   ⦁ 해당법인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이고 당시 부과 

예상세액 20억~30억원으로 소송가액이 높아 패소에 대한 부담 가중

    ▶ 극복 노력
     · 해당 법인과 법률대리인을 만나 쟁점 송수관이 안분신고납부 대상이라는 

법률적 근거 및 합리적 논리 제시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정을 이끌어 처분청 부과 전 해당 법인의 

신고 납부를 통한 징수 완료로 법률적 다툼없이 사건 완료

   - 장애요인Ⅲ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신속 진행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부과 기준이 되는 사안으로 

유권해석 진행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부과 제척 일자인 2023.5.1. 이전 유권해석 결정과 법인 신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일부 법인 1개년 부과권 일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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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복 노력
     · 경기도 세정과 업무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과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질의회신 문서작성 시 정확한 사례해석과 충분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업무 담당자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 공문 도달 27일 만에 유권해석 결정(통상 60일)

□ 개선(추진)효과 
 ○ 49억원 징수는 세무조사와 관련 여주시 세입 역대 최대실적 달성
   - 1년간 여주시 전체 법인 세무조사 실적 3억~10억

 ○ 법정 소송 없이 조기 지방세수 증가로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출예산 
안정적으로 조기 확보 (소송 진행 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최종 판결까지 
약 4년 소요)

 ○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약 10억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 해당 법인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상생 방안 협의로 쟁점 송수관 및 
급수시설을 법인소유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

   - 송수관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K-워터에 이전을 시도했었으나, 현재는 
법인소유 유지하며 현재 K-워터에 위탁 관리 운영 중

     ※ 해당시설 소유권 이전 시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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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

참 고 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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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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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지방세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 제2항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

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

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

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

적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으로 한다.

참 고 2 관련 법령





예산절감 사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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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현예지 (031-8008-3321)

≪ 성과요약 ≫

○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직접 개발을 통해 기존 예산편성액 
5천만원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존의 경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개발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 

진행해야만 했음
   - 기존 민선7기 도정슬로건 개발 용역으로 5천만원 비용 소요

□ 개선(추진)내용
 ○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직접 개발을 통해 기존 예산편성액 

5천만원 절감하였으며 개발 완료 시기를 평균보다 2개월가량 앞당기는 
추가 성과를 도출함

   - 민선8기 도래에 따른 도정슬로건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전문가 TF’에 참여하며 ’22. 6월 
도정슬로건 시그니처 디자인을 개발함

   - 담당자의 디자인 업무 전문능력과 노력을 기반으로, 도정슬로건 활용
방안을 담은 40종의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함. 또한, 도정캐릭터를 추가 
개발하여 행정 디자인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하였음

   - 특히 경기도는 17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캐릭터가 없었으나, 금번 경기도정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도민에게 경기도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다양성을 고려
했을 때, 개발 예산 절감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성과가 예상
되는 도정 혁신 사례임

   - 기존 지자체의 딱딱한 슬로건 형식에서 탈피해 더 친근하고 유연한 
이미지로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정만의 ‘유쾌한 반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틀에 박힌 
디자인이 아닌 도정슬로건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디자인 전반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함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자체개발을 통한 예산 5천만원 절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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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예산 5천만원 절감

   - 민선7기 도정슬로건 개발 : 53,150,000원

   -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 0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현예지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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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도정슬로건 시그니처 디자인 개발

민선8기 도정슬로건 매뉴얼 페이지 개발

참 고 도정슬로건 및 매뉴얼 제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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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담당자 : 박지용 (031-8008-8334)

≪ 성과요약 ≫

○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중 지장물 이설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을 다각적 
검토하고, 관계기관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당초 대비 256백만원의 
예산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건설본부)는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를 ’21. 12.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이설 협의결과 道이설

부담금 납부액으로 444백만원이 경기도로 청구됨

   - 청구된 이설비용을 지급할 경우, 당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미확보된 

예산이 성립되기 전, 시공사 기성금 청구 등이 불가하여 공사 차질이 

우려되며, 과다한 납부액 발생으로 예산 절감의 필요성 대두

□ 개선(추진)내용
 ○ 이설비를 줄이기 위하여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과거 해당 구간 

추진 공사 도로구역 결정 고시문을 발췌하여, 관계기관에 이설비 재산정을 요청

   - [내포리 도로숭상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일(’98. 3.)을 기준

 ○ 그 결과, 당초 ’19. 10. 이전 설치[문산~내포(2) 도로구역 결정 전] 지장물 

이설비용을, 재산정 후 ’98. 3. 이전 설치(내포리 도로숭상공사) 지장물 이설

비용만 道부담으로 청구하여 당초 대비 256백만원 예산 절감

    ※ 도로점용료 감면 및 도로구역 결정 전 지장물 ⇒ 당사(한전 등) 부담 도로구역 

결정 이후 지장물 ⇒ 사업시행자(경기도) 부담(도로법 제90조)

□ 개선(추진)효과 
 ○ 사업시기 이전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추진시 해당 

도로공사의 도로구역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구역 결정 이전 설치된 

지장물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이후 설치된 지장물은 당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문산~내포(2) 지장물지속 현의를 통한 예산 절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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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구역결정 고시일이 ’19년으로 대다수의 

지장물이 그 이전에 설치됨. 따라서, 우리부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 

추진 사업 등을 발굴하려 노력했으며, ’98년에 선행하여 진행된 공사 도로

구역결정 고시문을 발췌하여 재산정하여 예산을 절약함

 ○ 그 결과 경기도(건설본부)는 당초 이설비 청구액 대비 약 25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장전주 이설비 58%를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

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

※ 당초 이설비 청구액 대비 256백만원 감소

       (444백만원  ⇒  188백만원, 이설비 58% 경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박지용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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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개선 금액 : 256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한국전력공사 208,018,736 100,957,000

SK브로드밴드 89,166,000 31,574,000

SK텔레콤 12,049,000 8,482,000

LG유플러스 78,495,000 21,811,000

드림라인 33,245,820 4,199,000

케이티 23,288,300 21,140,400

합계 444,262,856 188,163,400 256,099,456 절감

참 고 1 이설비 부담현황



예산절감 사례 81

참 고 2 이설비 절감 내부검토 공문(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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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이설비 절감 내부검토 공문(민간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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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복지사업과

담당자 : 박지경 (031-8008-3377)

≪ 성과요약 ≫

○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확장 이전 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보증금 및 임차료 등 1,740만원 절감, 절감한 비용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 전문인력 채용에 사용하여 홍보 강화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존 경기광역푸드뱅크 남부물류창고 노후화 심각 및 기부물품 증가* 등에 

따른 창고 면적 협소로 확장 이전 필요
     * 기부물품 접수 실적 : (’18년) 26.6억원 ⟶ (’19년) 41.3억원 ⟶ (’20년) 42.5억원

   - 이전 물류창고 보증금 50백만원 및 임차료 66백만원(월 550만원) 등 

총 116백만원 소요 예상

   - 부동산 계약 체결 의뢰 시, 중개수수료 500만원 소요 예상

□ 개선(추진)내용
 ○ 현장방문(6회)과 유선상담을 통해 임대인에게 물류창고의 이전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증금(△1천만원) 및 월 임차료

(△20만원) 등 총 1,240만원 예산을 절감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역할 수행

 ○ 공인중개사 없이 道 법무담당관 법률 자문을 받아 직접 계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수수료 500만원 가량 절감

□ 개선(추진)효과 
 ○ 절감한 1,740만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 전문인력 채용에 사용하여 

기부처 발굴 및 사업 홍보*강화
      * 기부·나눔 행사 개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등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백승원 외 3명)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임대비용 절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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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물류창고 이전 개요》
구 분 舊 창고 新 창고
위치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655-18

면적 ▸60평(단층) ▸180평(복층)
※ 1·2층 동시 사용으로 공간활용도 우수

내부시설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사무실 사용
▸별도 편의시설 부재

※ ’08년 개소된 곳으로 시설 노후화 심각

▸사무실 확보(2층)
▸회의실, 탕비실 등 편의시설 갖춤

※ ’20년 준공 시설로 상태 최상

접근성 ▸봉담IC교차로에서 8km ▸정남IC에서 3km

앞모습(舊 창고) 앞모습(新 창고)

창고 내부(舊 창고) 창고 내부(新 창고)

사무실(舊 창고) 사무실(新 창고)

참 고 1 경기광역푸드뱅크 남부물류창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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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관련 공문(임대차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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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담당자 : 유영진 (031-8008-8367)

≪ 성과요약 ≫

○ 전기설비 계약용량 변경으로 전력 사용요금만 개선 가능하나, 전기안전
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설비용량 축소하여 연간 약 60,000천원 예산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단계 공사 후 수전설비용량이 700kW에서 1,300kW로 증설 

※ 변압기(3대)용량 : (기존) 200kW/500kW (증설) 600kW

 ○ 수전설비 용량이 설계상 문제는 없으나 준공 후 1년 이상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결과, 용량대비 사용량이 적고 유지비용이 과다 발생됨

□ 개선(추진)내용
 ○ 기존 500kW 변압기를 사용 해제하여 전체용량 800kW로 축소

   - 전기안전관리 상주용역1)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2)으로 전환

   - 전기설비 계약용량 변경(1,300kW → 800kW)

□ 개선(추진)효과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용역을 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용역비용 절감

   - (기존) 54,000천원 / 년 (변경) 10,560천원 / 년  ※ 연간 절약액 43,440천원

 ○ 계약용량 축소에 따른 기본 전력요금 절약

   - (8,320원/kW×1.1) × (500kW×30%) × 12개월 = 16,473천원

 ○ 일회성 개선사항이나, 지속적으로 매년 약 60,000천원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정명섭 외 1명)

1)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간 상시 근무(09:00 ~ 18:00), 1,000kW 
이상 선임,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월4회 점검 및 설비 이상 시 긴급조치

수전설비용량 축소를 통한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용 절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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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연구소(안산) 전기설비용량 변경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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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철도건설과

담당자 : 박현택 (031-8030-4945)

≪ 성과요약 ≫

○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 광장공사를 GH에서 道로 이관 시행 및 
GH부지(임시적치장, 정거장) 무상사용 통하여 별내선 사업비 1,091백만원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별내선 다산역 건설 시 정거장 

공사는 道, 상부 광장조성공사은 GH에서 시행

   - (道) 별내선 공사시 GH 부지(다산역 정거장, 토공 임시적치장)를 道에서 

사용 필요

   - (GH) 정거장 완료 시까지 광장공사 착공 연기로 사업 진행 지난 

 ○ 다산역 상·하부 공사 진행시 공사 구간 중복으로 하자보수 책임 모호, 중복 

공사에 따른 재정 낭비 가능성 존재

□ 개선(추진)내용
 ○ 공사 간섭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 중복공사 방지를 위하여 광장공사를 

道에서 일괄 시행 방법 강구

 ○ GH부지(토공 임시적치장, 정거장)를 道에서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광장 공사를 GH에서 道로 이관 시행

□ 개선(추진)효과 
 ○ 부지 무상사용에 따라 별내선 5공구 건설공사 가설임대료 절감, 토공 

운반거리 감소 등 사업비 절감(감1,091백만원) 

 ○ 정거장 상하부 공사 道 일괄 시행을 통하여 하자책임 분명,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재정 중복투자 방지

별내선(8호선 연장선) 다산역 광장공사 대행을 통한 사업비 절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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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개선 금액 : 1,091백만원 절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변경내용)

가설공
부지사용임대료 754 - △754 현장사무실,야적장 삭제 

가적치장(신설) - 307 307 공공공지1 신규 휀스 설치

토공
사토반출 376 204 △172 운반거리 변경(13.9→1.5km)

되메우기 783 311 △472 운반거리 변경(20→1.5km)

공사비 계 1,913 822 △1,091 ※ 세부 절감내역 ‘참고2’ 참고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박현택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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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협의 관련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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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공사비 절감 세부내역



2023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94



예산절감 사례 95

참 고 3 '22년도 다산역 상부 토공사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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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용인시 정수과

담당자 : 김혜경 (031-324-4267)

≪ 성과요약 ≫

○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관로 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사업주체와 공공관로 관리주체가 분담할수있도록 노력하고 
설계검토를 통해 공사비용을 줄여 ’23년 28억원 예산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21호선(매산~일산)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도로법에 따라 도수관로 이설공사비용 부담 요청(최초 

38억원 용인시 100% 부담 요청)하였으나, 도로법 해석에 대하여 용인시와 

경기도 간 이견 발생

 ○ 그동안 관행처럼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관리주체가 100% 부담하였으며, 금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관로에 대한 이설비용을 용인시에 100%를 부담

요청하였음

□ 개선(추진)내용
 ○ 도로점용허가서의 도로법 적용관련 하여, 법적 검토, 법률 질의 등을 통하여 

도로점용 수허가자의 지장물 이설비용 100% 부담 관행을 깨트렸으며, 

설계서를 적극 검토하여 공사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

   - 법률 자문에는 변호사마다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법해석 및 상위기관 

법률 질의에 있어 회신받기까지 힘든 노력을 기울였음 

도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비율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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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설계검토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 

   - 경기도에서 설계 한 공사비용 38억원에 대한 설계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일부 이설구간을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사

비용을 약 18억원 감액

 ○ 국토교통부의 의견 회신으로 인한 공사비용 분담

   - 100% 우리시에 부과하였던 공사비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공사비용을 분담(5:5)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9백만원(기여자 김혜경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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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용인시 기흥구 민원지적과

담당자 : 현상훈 (031-324-6082)

≪ 성과요약 ≫

○ 2003년 구갈레스피아 설치사업 관련하여 누락된 과거 무상귀속 관련문서를 
찾아내 기지급하였던 국유지 매매대금 32억을 환급받아 예산절감은 물론 
세원 누수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켜냄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과거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청인 용인시로 소유권이전 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누락된 채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존재

 ○ 시간이 오래 지나 새로운 공공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2003년도 구갈레스피아 설치 사업 당시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되어야 할 

토지(국유지)가 소유권이전 누락

   -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진행하는 중 소유권이전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이 진행됨

□ 개선(추진)내용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거 문서들을 찾아 2003년도 무상귀속 협의 진행이 

된 것을 발견하고, 개량 사업 담당부서와 해당 국유지 관리 기관인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보상에 관한 재검토 및 토지 보상비 환급 요청

    <세부 추진 사항>

    - 21. 12. 사업지 내 국유지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 22. 1.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 22. 4. 국유재산 매매계약 해제(해제사유-무상귀속 인정)

    - 22. 6. 토지보상비 환급 및 소유권 이전

숨어있는 시유재산 발굴로 재정 확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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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용인시로 소유권 확보 및 토지보상비 환급 받아 예산 절감에 기여

   - 환급금액 : 3,187,968천원

 ○ 공공사업 등으로 향후 용인시가 매입해야 할 재산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 방지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7백만원(기여자 이용석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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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담당자 : 조수민 (031-729-5453)

≪ 성과요약 ≫

○ 녹지대･휴게쉼터, 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가 기간제(6명) 및 청소용역
(5명)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청소구간별 중복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관리주체를 청소용역으로 일원화화여 관리 전환 및 구역 조정함으로써 
기간제 인건비 예산 약1억6천만원 절감 효과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관리구간 내 기간제근로자 및 청소용역간의 공간별 청소관리 운영 주체 

이원화 및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운영

   - 관리구간 동선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근무 관리 등

 ○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로 2개월 청소 공백 발생

□ 개선(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어린이놀이터(공원) 38개소 및 쉼터 62개소

   - 광장 및 공공공지 15개소 및 보행자도로 49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1구역: 태평동, 복정동 등 54개소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2구역: 신흥동, 단대동 등 46개소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3구역: 위례 전 구역

   - 본시가지 1일 1회, 농촌지역 주 2회 청소

 ○ 사 업 비 : 310,000천원

 ○ 적극 추진 사항

   - 완충녹지대 및 어린이놀이터 등(164개소) 현장답사 후 구역조정

   - 청소구역간 청소량 계량화 및 청소인력 의견수렴

공공 녹지대 등의 청소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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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청소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162,779천원)

  

년도 2021년 2022년 절감액 비   고

예산액 472,779 310,000 162,779 2023년 예산 340,000

 ○ 공백기 없는 지속적인 청소 관리

   -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로 2개월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청소용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구간 내 이동거리 최소화로 보다 쾌적한 녹지 환경공간 

제공 및 민원사항 등 신속 처리 가능

 ○ 용역별 청소구역 지정에 따른 책임 소재 확보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8백만원(기여자 정호근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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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정 완충녹지대

 ○ 소공원 및 쉼터

 ○ 어린이놀이터(공원)

 ○ 위례광장 및 보행자도로

참 고 관리 대상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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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예산절감
기관명: 부천시 녹지과
담당자: 지영민 (032-625-3576)

≪ 성과요약 ≫

○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매입비 절감 및 산림녹지 공간을 안정적 
확보 제공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성주산 하우고개구름다리 일원 산림은 사유지이나 별도 협의없이 오랜기간 

등산로, 체력단련장 및 쉼터로 이용 중임에 따라, 소유자가 부천시에서 

무단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및 매수청구 

민원을 제기함  ※ 주요시설 : 성주정(정자), 부천둘레길 2코스, 체력단련장, 등산로 등

 ○ 발생되는 문제점

    - 토지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최근 5년간)

    -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

      (성주정, 산불감시시설/cctv 등, 운동기구 10점, 의자 등 편의 시설

45점, 부천둘레길 등 등산로)

    - 등산로 폐쇄에 따른 이용객 큰 불편 발생

      (하우고개구름다리를 연결하는 등산로로 우회 등산로 확보 불가능) 

□ 개선(추진) 내용
○ 부천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등 10년이상 장기간 검토 필요

 ○ 성주산, 소래산을 연결하는 주 등산로로 하루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주정(정자) 및 쳬력단련장 이동 및 철거는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요청

    - 유선, 방문 면담 등 6개월간 설득 및 협상 진행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으로 토지매입비 절감 및 녹지공간 확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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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 성주정, 부천둘레길 2코스, 경기둘레길 56코스, 체력단련장 및 산불감시시설 등

 ○ 녹지활용계약 체결

 -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지원

<녹지활용계약 이란? / 부천시 최초>

ㆍ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지원

ㆍ5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토지확보 및 공원녹지 공간 확충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지활용계약)

 <협약서 주요내용>

ㆍ주요내용

  부천시는 무상으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소유자에게 재산세 비과세

  부천시에서 조성한 현 시설은 존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ㆍ협약개요

  기간 : 2022. 4. 1. ~ 2027. 3. 31. / 이후 자동연장 계약

  위치/면적 : 소사본동 산○번지 66,834㎡ (산림 및 시설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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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예산절감) 토지 매입시 발생하는 토지매입비 128억 예산 절감

   ⇒ 64,200원 x 66,834㎡ x 3배 = 128억

 ○ (공원확충)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원녹지공간 확보

   ⇒ 공원녹지 확보(66,834㎡ / 소사대공원의 약 2배 크기)

   ⇒ 주요 시설물 존치 및 5년 경과 후 매년 자동계약 연장

 ○ (민원해결) 적극행정으로 적극적 협의, 설득 및 협약을 통해 민원해결

   ⇒ 협약체결(서면)을 통해 향후 분쟁 등 해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천환주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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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양주시 정보통신과

담당자 : 이승호 (031-8082-5372)

≪ 성과요약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보통신설비 투자 확보와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의 공공요금 예산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기준으로 각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용도별(A~E그룹)비용 지출

 ○ 통신 이용 서비스별 주기적인 약정기준 정비

□ 개선(추진)내용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LG 유플러스)와의 업무 협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투자를 이용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 제안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

 ○ 실과소별 정보통신 공공요금 지출 통합

  - 타 지자체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전체(A~E그룹)를 통합하지 않고 개별 

서비스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 실과소별 공공요금 지출을 통합하여 A~E그룹 전체로 투자 유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약

□ 개선(추진)효과
 ○ 업무협약으로 정보통신설비 투자(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IP-PBX, FMX

시스템, UC(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및 IP전화기) 확보(약 24억원)

 ○ 향후 공공요금 예산 절감(5년간 약 30억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6백만원(기여자 이승호 외 6명)

통신사업자 투자 유도를 통한 예산 절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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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실적

 ○ 양주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계획(2022.5.)

  - 인터넷전화교환기 시스템 및 부가장비 시스템 개선

  - 인터넷(전화·WiFi)서비스 구성 및 제공 제안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안

  -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방안 제안

 ○ 양주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사 선정 평가(2022.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참가 업체 평가 실시

  - 주요 사업 내용(협약일로부터 5년간)

  · 인터넷전화교환기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 H/W 장비 교체(CallServer, 중계대, 과금 서버, 녹취 서버 등)

  · 전화기 500대 이상

  · 인터넷(전화·WiFi)서비스 제공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별화된 컨텐츠

 ○ 양주시 - 사업자(LG 유플러스) 간 업무협약 전 협상(2022.6. ~ 10.)

  - 사업자 최종 선정(LG 유플러스)으로 우리 시와 업무협약 지속적인 협상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관련 협약 보고(2022.10.17.)

□ 사업성과

 ○ 우리 시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투자 유도 및 이용요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해소  

참 고 우수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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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 정세나 (031-828-4452)

≪ 성과요약 ≫

○ 교육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교육사업 
중 교육청과 시가 협력·대응하는 사업의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사업량은 유지한 채 예산을 26억원 이상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도교육청 「2022학년도 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비 지원 대응부담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에 따라 차등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분담비율 산출기준 부재에 

따라 의정부시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분담비율로 사업 추진

 ○ 교육청에서 대응사업 도입 시(2001년)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였으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명백한 기준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인 분담 비율을 적용

 ○ 특수교육지도사 신분이 당초 기간제(학교소속)에서 교육청공무직(교육청

소속)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근거나 기준없이 시에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 개선(추진)내용
 ○ ’23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에서(’22.9.2./교육청 주재)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분담비율 산정 개선 필요성 제기

 ○ 지역별 차등 분담하는 대응사업에 대해 형평성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및 

市 재정상황 반영한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시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 중 시 예산 지원의 당위성 및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 및 관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 논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절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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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학교급식경비(약 13억원 절감) 

   - 분담비율 산정근거 요청(시→교육청)에 따라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담비율 산출기준 마련

   - 학교급식 지자체 분담비율 하향 조정

 ○ 대응사업(약 9억 6천만원 절감)

   - 교육경비지원사업 분담비율 조정(안) 수용, 분담비율 50% → 30%

     으로 하향

 ○ 특수교육지도사 자원사업(약 3억 2천만원 절감)

   - 시에서 지원하던 일부 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완료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정세나 외 3명)

  

구분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45 36.44 37.67 28

변경(%) 40 31.94 33.5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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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교육대응지원사업·학교급식경비 부담비율 조정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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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분담비율 조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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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학교급식 관련 기초지자체 담당자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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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4 학교급식 관련 기초지자체 담당자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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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광주시 도로사업과
담당자 : 이창승 (031-760-4742)

≪ 성과요약 ≫

○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지연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인 L형옹벽 
설치 대신 보강토옹벽 공법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정추진 실현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중로1-19호선외) 도로개설공사 현장은 태전지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 당시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 부족에 따라 현장에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옹벽공사 추진이 어려워 후속공정 추진 

및 연내 임시개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개선(추진)내용
 ○ L형옹벽을 철근과 현장 콘크리트가 사용되지 않는 보강토블록 옹벽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공사 추진

□ 개선(추진)효과 
 ○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법 변경을 감리단에 

제안 및 검토지시하여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2022년 말 

임시개통하여 태전지구 교통량 분산 및 주민편의에 일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안병하 외 2명)

옹벽공법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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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공법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 본 도로공사 현장은 L형옹벽 설치 현장이었으나, 당시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워 보강토옹벽으로 공법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정추진 실현

 ○ 예산절감 규모 : 84,681천원 

     - 도급공사비 48,046천원 

     - 관급자재비 39,595천원 

(당초)L형옹벽

<광주시> < 시공사 >

▪ 관급자재(철근,레미콘) 수급지연

⇒ 공정지연

▪ 관급자재(철근,레미콘) 수급지연

⇒ 공정지연 및 간접비 증가

⇩
(변경)보강토옹벽

<광주시> < 시공사>

▪ 예산절감

▪ 원활한 공정추진

▪ 자재공급 및 시공용이

▪ 원활한 공정추진(공기단축)

▪ 원가절감

 L형옹벽을 보강토옹벽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정 추진 실현

  

참 고 우수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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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구리시 도로과
담당자 : 이용규(031-550-2436)

≪ 성과요약 ≫

○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사용 확충을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을 신청하여 시비 예산 없이 제설 장치 구축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토평교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지역이나, 

시 외곽에 위치한 대상(하천횡단 교량)의 특성상 신속한 제설이 어려웠음 

 ○ 특히 남양주 방면 진입 부분은 경사도가 있는 구간으로, 상시 원격감시를 

통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필요

□ 개선(추진)내용
 ○ 조달청에 「20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전액 조달청 예산 추진) 

사업을 신청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 별도 시비 예산편성 없이 토평교 

염수 살포장치 설치 사업 추진

□ 개선(추진)효과 
 ○ 토평교는 강설시 염수살수차량 운용을 통해 제설을 진행하는 구간으로 

시비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전액 조달청 예산으로 설치함으로써 시비 2억여원을 

절감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이용규 외 7명)

  

조달청 예산 확보로 토평교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절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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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개요

 - 제품내역

  ·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도로관리용 제설용액분사 통합시스템)

 - 주요성능

  · cctv로 전송된 현장상황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 원격제어로 펌프 가동 및 염수분사를 통한 제설

○ 위치도

토평교

L=495m, B=23m

구리타워

○ 대상구간 전경(토평교 일원(L=500m)

참 고 물품개요 및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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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구리시 산업지원과

담당자 : 안도일 (031-550-2315)

≪ 성과요약 ≫

○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시 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예상 견적 

34백만원의 약 1/10 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2020년 반려동물 놀이터 설계시 상수도 급수 공사는 외부로부터 관로를 

끌어와 공사 비용이 33,640천원으로 추정되었으나, 당시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함

 ○ ’21년 2월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 당시 급수대는 설치되었으나, 

수도 미공급으로 급수탱크로 월 2회 용수 공급만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음

□ 개선(추진)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급수 공사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 절약에 공헌함

 ○ 상수도를 매립 공사 시 공원 산책로를 피해서 작업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장도로 및 산책로 훼손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음

□ 개선(추진)효과 

 ○ 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하여 예상 견적 33,640천원의 약 1/10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백만원(기여자 안도일 외 2명)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급수 공사비 절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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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반려동물 놀이터 급수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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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상수관로 매설공사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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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공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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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안산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 김현주 (031-481-3533)

≪ 성과요약 ≫

○ 기존 경로식당 무료급식 쌀을 일반쌀 단가(20kg당 52,000원)로 구매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 요청과 요구를 거듭하여 무료급식단체로 
지정받아 저렴한 정부양곡단가(20kg당 6,710원)로 쌀을 구매하게 됨  

   (약 8,831만원 예산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부식 구입비용 등이 상승하여, 무료경로

식당 및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 또한, 아동급식의 경우 7,000원(1인1식)을 지원하는 것에 반하여, 무료

경로식당 어르신들께 공급하는 급식단가는 몇 년째 3,000원(1인1식)에 
머물러 있음

 ○ 무료급식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 어르신이고, 하루 한끼만 급식소에서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상황임

   

□ 개선(추진)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정부양곡관리양곡 매출 요령」 “무료급식”용 

공급기준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경로식당을 “정부양곡 공급 무료급식
단체”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었음

    ※ 무료급식단체로 지정되면 1포당(20KG) 6,710원(2022년 기준)에 구입 할 수 있음

 ○ 예산절감 노력
   - (2022.8. ~ 9.)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질의 및 “무료

급식 단체 지정” 당위성 주장
   - (2022.10. 4.) 경기도(친환경농업과) 정식 질의 요청(공문)
   - (2022.10.17.) 경기도(친환경농업과) 조건부 승인 
                  ※ 타 “정부보조금”으로 주식(쌀)구입 제한

   - (2022.11.)   정부양곡 “무료급식단체” 간담회 및 신규 지정 계획(15개소)
   - (2022.12.)    수요량 조사 및 실태 현지조사
   - (2022.12.30.) 무료급식단체 지정서 교부 

경로식당 및 카네이션하우스의 쌀 구매 예산 절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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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추진)효과 
 ○ 예산 절감효과(액) : 88,316천원

경로식당, 카네이션하우스 쌀 구매 무료급식용 정부양곡쌀 구매

1,950포(20kg) × 52,000(평균 구매단가) =101,400천원
⇒

1,950포(20kg) × 6,710(구매단가) =13,084천원

 ○ 시중 구매단가로 구입하던 쌀을 정부양곡 단가로 구입함으로써 남게 되는 

차액을 다른 부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급식 질을 높임으로, 어르신들

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해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백만원(기여자 두현지30%, 국미호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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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련공문)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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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하남시 기획조정관 예산팀

담당자 : 송서현 (031-790-5611)

≪ 성과요약 ≫

○ 4개 부서가 협업하는 재정TF 추진단 운영으로 전년대비 세입오차 비율 
7.62% 상승, 순세계잉여금 667억 감소, 불용액 501억 감소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협업 부진, 문제 발생) 2021년 4회 추경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순세계잉여금 유보분 등 총 1,2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 관련

부서 협의에 어려움 발생해 총 800억원만 전출 

    ⇒ 2021년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36억원 발생

□ 개선(추진)내용

 ○ (재정TF 추진단 구축·운영) 4개부서(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기획조정관)의 상호

협력으로 세입 오차 비율 및 잉여금 축소

   - (세  정  과) 공격적인 세입추계 반영

   - (세원관리과) 전부서 세외수입 수납내역 확인 및 추계치 반영 독려

   - (회  계  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 지출

   - (기획조정관) 협업 통해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

 ○ ’23.4.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계획 수립

 ○ ’22.~’23. : 재정 TF 추진단 1차~4차 정례회 개최

 ○ ’22.7.29. :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 ’22.5.6.  : 재정 TF 추진단 구축·운영

하남시 재정 TF 추진단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정성·효율성 제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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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 : 부시장

부단장 : 기획조정관

예산부서
(재정운용 총괄)

세입부서
(세수추계 분석)

세출(자금)부서
(장·단기 자금운용)

▪기획조정관(예산팀)
- 세입 사전 파악하여 추경재원 적기 투입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잉여금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

 ☞ 기금 전출 계획수립 전, 
    회계과 사전 협의

▪세정과(세정팀)
-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 

증액된 지방세 추경 반영 전 협의

▪세원관리과(세입관리팀)
- 각 부서별 세외수입 등 징수액  
  (누계액)확인

▪회계과(경리팀)
- 예산팀과 사전 협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발생 시 지출 협조

 ○ (지속적인 모니터링) 재정TF 추진단 1월, 7월, 11월 정례회의 개최

   - 본예산, 추경 규모 협의,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 반영 및 공유

   - 각 회계별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장·단기 자금운용

 ○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노력)

   - 자치단체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자체노력 촉진  

   - 2023년 통합성과관리(BSC) 지표로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 신설

해 불용액 감소 목표 추진

□ 개선(추진)효과 
 ○ (순세계잉여금 71% 감소)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936억원 →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69억원 재정관리의 계획성·적정성 제고

 ○ (세수오차비율개선도 전년대비 7.62% 상승) 재정분석 ‘세수오차비율개선도’ 
지표(100%지향) 개선

   - 2022년 세수오차비율 : 93.09%
   - 2021년 세수오차비율 : 85.47%
 ○ (순세계잉여금비율 7.41% 감소) 재정분석 ‘순세계잉여금비율’ 지표(하향지표) 개선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지표값

2022년 1,092,033 955,531 93,222 26,946 2.82%

2021년 1,111,729 915,481 196,248 93,627 10.23%

2020년 946,088 789,093 156,995 74,316 9.42%

 ○ (불용액 501억원 감소) 예산집행 노력으로 ’23년 적용 불용액 ’22년 

대비 501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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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예산낭비신고

기관명 : 경기도 소상공인과

담당자 : 류재영 (031-8030-2963)

≪ 성과요약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보조금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 목적 외로 사용한 일정금액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으로 ○○에 보조금 100,000천원을 지원하였음

 ○ 보조사업자 ○○의 △△△ 회장은 ’22년 우수골목육성사업을 수행한 

업체들 가운데 2곳으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전체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회장단의 개인 기부금 형태로 처리함

 ○ 이는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하여 ○○의 자금으로 전용한 것임

□ 추진내용

 ○ ’23. 1월 : 도비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신고에 따른 민원 접수 및 내부검토

 ○ ’23. 2월 : 피민원인, 참고인 소명서 접수 및 조사

 ○ ’23.3.10.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민원 전문위원회(8차)’ 개최

   - 해당 보조사업자 ○○(회장)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 사실 확인

 ○ ’23.3.15. : 주관부서(경기도 소상공인과, ◎◎시 기업경제과)에서 전문위원회 결과 검토

 ○ ’22.3.17. : 보조사업자 ○○(회장)에게 위반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

 ○ ’23.3.29. : 보조사업자 ○○ 사업비 환불 완료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신고로 예산낭비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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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효과

 ○ 사용목적 외로 집행한 300만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하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든사업에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사업참여를 

제한 조치함  
     ※ 「’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사무편람」 p.28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13 적용

   향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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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민원 전문위원회(8차) 결과 보고










